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槪    說

무선통신보조설비는 화재시 소방대가 건물에 침투하여 소화 및 구조활동을 하

면서 소방대간에 또는 방재센터나 관계자와 교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소화활동

설비이다. 지하층의 경우는 지상층과 달리 지면하에 매몰되어 있는 구조물로 인

하여 지상층과 달리 전파의 도달이 원활하지 않아 상호간 교신이 용이하지 않으

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방시설이다. 따라서 본 무선통신보조설비

의 경우는 지상층 부분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지하층의 경우 지하가, 터널, 지하

구, 지하층 바닥면적이 일정이상인 건물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주요 구성은 전송장치, 무반사 종단저항, 공중선,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접속단자, 증폭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안전기준에서 정

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규모,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이를 사용하여 적정한 시공을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건물

에서 소방대가 안정적인 교신을 할 수 있다.

 본 해설서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방법, 관련 규격, 적용 장치 등에 대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해설하였다.

일러두기 : 본 해설서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참고도서이므로 다툼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은 화재를 탐지(감지)하여 이를 통보함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

을 보호하거나 대피시키고, 화재 초기단계에서 즉시 사람으로 하여금 소화활

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설비 또는 수동조작에 의한 화재진압은 물론 피

난을 가능하게 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

계·기구 및 시스템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소방시설은 소방법령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소화설비

  소화설비는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직접 화재를 진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와 이에 상응한 소화성능이 있는 것을 말하며, 소화기구(소화기, 자

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 포함)·스프

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

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강화액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로 분류한다.

 2) 경보설비

  경보설비는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를 말하며, 비상벨

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비상방송설비·누

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자동화재속보설비·가스누설경보

기·통합감시시설로 분류한다.

 3) 피난설비

  피난설비는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다수인피난

장비, 그 밖의 피난기구와 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 등 인명구조기구, 피

난유도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으로 분류한다.

 4) 소화용수설비

  소화용수설비는 화재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를 말하며,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로 분류한다.

 5) 소화활동설비

  소화활동설비는 화재진압활동상 필요한 보조설비를 말하며, 제연설비·연결송

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연소방지설비로 분

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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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505)해설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6호 (2012. 2. 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해설

1. 무통설비의 해설 

가. 무선 통신의 역사는 무선 전파의 존재가 실험적으로 입증된 시점이 시

발점으로 이는 1895년에 마르코니가 무선 전파를 이용하여 대서양을 횡

단하는 전신 부호를 보내는데 성공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무선 전

화, 라디오 방송, 텔레비전 방송 등이 등장하면서 무선 통신은 우리의 생

활에 유익한 통신 수단으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는데 지상에서는 

거리가 문제이나 지하시설물에서는 차폐 때문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무선통신보조설비이다. 즉 소방대가 지하

에 진입한 경우 지상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용도의 지하층이나 일정면적 이상

의 지하층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아울러 본 해설서는 소화활동설비로서 필요한 성능수준 확보 및 설치의 

기준을 예시한 것으로 제품이나 설비의 성능수준 확보를 위한 시험기준

이나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방법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며 이 기준

은 현재 법규위주(Coded Based)의 개념으로 성능위주(Performance 

Based)의 개념을 적용한 것은 아니다.

2. 무선 통신의 장단점 : 유선통신에 비하여 무선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 통

신은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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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2

가. 장점

(1) 유선의 전송 선로로부터 자유롭게 통신이 가능하다.

(2)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운영 유지 보수비가 저렴하다.

나. 단점

(1) 동일한 복조 방식의 수신기를 갖는 경우 통신 내용의 도청 가능성이  있다.

(2) 무선의 전송 선로를 이용하므로 통신의 음질, 비트 오율 등 품질이 변동한다.

(3)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초기의 설치비가 많이 소요된다.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ㆍ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제1항은 다음과 같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

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

라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하여야한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소화활동설

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

과 같다.

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1)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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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 m 이상인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따른 공동구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특정 소방대상물 적용 기준

1)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  연면적 1,000㎡ 이상

2) 지하층의 경우

가)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지하층의 전층

3) 지하가 중 터널 길이 500 m 이상인 것

4) 지하구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조 

제9호에 해당 하는 경우)

5)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나. 설치대상 해설

1) 지하가의 경우 :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 분류에서 지하가(地下街)란 지하의 

공작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시설로서 연속하

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으로 종류에는 지하상가와 

터널이 있다. 또한 용도별 분류상 지하가의 일종인 터널이란 지하․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을 말

한다.

2) 터널의 경우 

가) 터널에 대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가장 대표적인 도로터널의 경우는 도로법 제

11조에서 규정한 도로의 일부로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지붕이 있는 지하구

조물을 말한다. 아울러 터널로서 무선통신보조설비 대상인 경우는 길이가 500

m 이상인 터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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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도로법 제11조(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도·광역시도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

다.

  1. 자동차 전용도로

  2.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3.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을 연결하는 도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에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나) 터널에 대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정의에서 궤도차량용 터널은 소방대상물에서 

제외하고 있다. 궤도차량이란 지하철이나 철도와 같이 레일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콘센트설비 대상인 터널은 국도나 고속도로 등과 

같이 레일이 없는 일반도로에 설치된 터널에 한한다. 이는 고정된 레일 위로만 

운행하는 철도 차량의 경우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일반도로의 경우는 

직접 운전을 하게 되므로 운전 중 실수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터널에서 차량사

고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지하구의 경우 

(가) 지하구란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 분류에 해당하는 별도의 용도로서 다

음과 같다 .

 전력 ·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 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

며 길이가 50 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 m 이상)인 것

(나) 지하구 용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9호)에 따른 

공동구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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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

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

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16층 이상인 부분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

5) 지하가 중 공동구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조 1항에 의해 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항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

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

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누설동축케이블"이라 함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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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무선통신 시스템의 구성품  

1) 송신기 :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를 전기적인 신호형태로 변환한 후 이를 원거

리 전송에 적합하도록 신호처리하거나 변환하여 송신하는 설비이다.

2) 수신기 : 원거리로 전송된 전기적 신호를 수신한 후 이를 처리하여 사람이 이

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가공, 처리하는 전기적 설비이다.

3) 급전선 : 송신기로부터 출력되는 전기 신호를 공중에 방사하기 위하여 공중선

에 공급하거나(송신 급전선) 또는 반대로 공중선으로 수신된 미약한 전자파 신

호를 수신기에 전달하기 위한 선로(수신 급전선)를 말한다.

4) 공중선 : 안테나라고 하며 급전선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신호를 전자파로 변

환하여 공간에 방사하거나(송신 공중선) 공간에서 수신되는 많은 전자파 신호 

중에서 필요로 하는 신호만을 선택한 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인가하

는 설비(수신 공중선)이다.

2. 누설동축케이블(LCX Cable : Leaky Coaxial Cable)의 원리 : 동축케이

블은 외부전계와 완전히 차단되게 구성되어 있으나 누설동축케이블은 외

부 체상에 전자파를 방사할 수 있도록 케이블 방향으로 일정하게 Slot(가

느다란 홈)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외부도체에 만들어진 Slot는 전파가 외

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Slot의 기울기와 길이를 어떻게 하느

냐에 따라 어느 범위이든 자유로이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어 이동국 상호

간 또는 이동국과 고정국간의 무선교신이 가능하다. 

3. 급전선(HFX Cable : High Frequency Coaxial Cable)은 송신기와 송

신 안테나 또는 수신 안테나와 수신기 사이를 연결하여 고주파전력을 전

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송선로를 말하며, 방사형 누설동축케이블(RCX 

Cable : Radiation High Foamed Coaxial Cable)은 고발포 폴리에틸

렌 절연체위에 외부도체로 Corrugated Cu Tube Slotting한 구조로 

기존 공기절연케이블에 비해 저손실 및 특성임피던스가 향상되도록 

설계된 케이블이다. 외부도체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원추형 또

는 나선형 주름을 갖고 있으며 꺽임과 습기가 침투되는 것을 방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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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Cellular(LTE), PCS, 무선가입자망(WLL : Wireless Local 

Loop), IMT-2000 등 이동통신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4. 누설동축케이블의 구조 : 그림 1은 일반형인 누설동축케이블(LCX Cable)

의 구조이며 그림 2는 급전선(HFX Cable) 및 방사형 누설동축케이블

(RCX Cable)의 구조이다. 

그림 1  누설동축케이블

(급전선)

(방사형 누설동축케이블)

그림 2  급전선 및 방사형 누설동축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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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배기"라 함은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Matching)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를 말

한다.

해설

1. 분배기(Distributor)

가. 신호의 세기가 미약한 통신회로에서는 입력측에 유기된 전력을 최대한 

출력측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임피던스 정합과 신호전원의 전

력을 효율적으로 각 부하에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며 

공유기(Splitter : 무선통신 접속단자함의 신호를 Distributor를 통하여 누

설동축케이블 방향으로 신호를 전달해 주는 장치)로 통하여 나오는 출력

을 신호를 누설동축 케이블 방향의 양쪽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각 주파수 

대역의 신호를 손실 없이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나. 종류에는 형상 및 사용에 따라 2분배기, 4분배기, 6분배기 등으로 구분하

며 사용 주파수, 단자간 분리도, 허용전력, 입출력 임피던스, 전압 정재파

(Standing wave) 비, 외함의 구조, 입출력 콘넥터 규격 등이 정해져야 한

다. 

그림  3   분배기의  종류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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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피던스 매칭(Impedance matching)

가. 무선통신의 수신회로에서는 수신 안테나의 유기된 신호전력이 매우 미약

하여 그 상태로는 음성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테나에서 수신된 신호

를 증폭하여야 하며 이때 안테나에 유기된 신호전력을 최대한 수신부 쪽

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내부 임피던스()인 전원과 임피던스가 

인 부하가 있는 회로에서 전력이 최대로 부하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  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태로 조정하는 것을 임피던스 매칭, 일

명 정합(整合)이라고 한다.

나. 임피던스란 교류회로에서 저항(R), 인덕턴스(L), 캐패시턴스(C)를 고려한 

총 저항 값으로 이와 같이 정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임피던스를 갖

는 분배기를 사용하여 분배기의 각 단자와 신호 전원 및 수신기의 특성 

임피던스가 같아지도록 하여 신호전원의 전력이 최대로 전달되도록 한

다.

 3. “분파기"라 함은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4. “혼합기"라 함은 두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해설

1. 분파기(Divider) : 본 장치는 안테나에서 수신된 외부의 CDMA, Paging, 

FM신호를 각각 해당 중계 증폭기로 간섭 없이 분리시켜 줄 수 있어야 한

다.

사용주파수 범위, 자기주파수에서의 삽입손실, 타 주파수에서의 감쇄량, 

입출력 임피던스, 전압 정재파비와 입출력 콘넥터 형태 등에 대한 규정

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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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기 : 혼합기는 대역특성이 우수하면서도 설치가 간단하여 Antenna 

mast, 벽면 어느 쪽에도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입․출력 단자는 케

이블 직결형 이나 컨넥터의 형식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VHF에 대한 

단자 번호를 표시하고 UHF에 대한 단자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증폭기"라 함은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를 말한다.

해설

1. 증폭기의 개념 : 신호가 미약하면 수신된 전파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

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증폭기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증폭기는 설

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를 하고 있으나 증폭기를 설치할 경우는 비상

전원을 부설하여야 한다.

2. 증폭기의 기능 : 증폭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가. 전원은 중계기로부터 동축케이블의 심선을 통하여 DC 24V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증폭기로 공급되는 비상전원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켜야 한다.

다. 선로증폭기(Line amplifier)는 전파신호의 선로손실 및 분배손실을 보상/

증폭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TX/RX 증폭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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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치제외) 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

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

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1. 지하층부분이 지표면과 레벨이 같거나 깊이가 1m 정도일 경우는 전파가 

지하층일지라도 방해받지 않고 쉽게 도달하여 무선기간에 통화가 가능하

다고 판단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할 경우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

조설비를 제외할 수 있다.

2. 이 경우 바닥부분의 2면이란 바닥부분을 4방의 4면으로 간주할 경우 최소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보통 경사지면에 건축된 

건물의 경우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3.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6의 12호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 구내 

중계기 선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

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

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자주하는 질문  무선통신보조설비 면제 여부

Q. 질의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터널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면제 받기 위

한 요건은 무엇인지 ?

A. 회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12호의 규정에 

의거 이동통신구내중계기설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 설비에 누설동축케이

블, 무선기기접속단자, 분배기, 증폭기 등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에 적합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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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 ①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

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

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해설

1. 해설 : 무통설비용 누설동축케이블은 원칙적으로 소방전용의 시설이어야 

하며,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이나 복사(輻射 ; Radiation)에 

적합하여야 한다. 보통 소방용 무전기에서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은 440～

450㎒를 사용한다.

2. 누설동축케이블(LCX)의 특성 및 시험조건

가. 전기적 특성

1) 환경조건으로는 통상 -30℃～55℃의 온도와 15%～ 95%의  습도에서 

사용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절연저항은 내부도체와 외부도체간에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

였을 때 1,000㏁/㎞이상이어야 한다. 

3) 내전압은 내부도체와 외부도체간에 AC 6,000 V를 1분간 인가하여도 이

상이 없어야 한다.

4) 특성임피던스는 전 대역(88～2.4㎒)에서 50 ± 5Ω 이내이다.

5) (특성임피던스, 정재파비, 감쇄량 및 결합손실은 길이 50 m 시료로 콘크

리트바닥 위에서 10㎒ 측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6) Cable 사양에는 도체 규격, 도체의 구성, Cable 외경, 장력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7) 주파수 대역별 감쇄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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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대역 전송손실(㏈/100M) 결합손실(6m)  

150 ㎒ 2.0  66   

450 ㎒ 3.5 71 

850 ㎒ 4.9  73 

1700 ㎒  7.5 75 

2600 ㎒    9.0   78   

8) 정재파비는 시료의 한쪽 끝에 50Ω(공칭)의 종단저항을 접속하고, 다른 

한쪽 끝에서 측정시 1.5이하이다.

나. 절연체 및 외피에 대한 시험조건

1) 절연체

가) 절연체의 인장시험은 PE 시료를 KS C 3004의 18항에 따라 측정시  

인장강도는 1kg/㎟ 이상, 신장율은 300%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

며 인장속도는 분당 50 ± 5mm로 한다.

나) 가열 후 인장시험은 PE 시료를 90℃ ± 2℃에서 96시간 가열한 다

음,  실내온도에서 12～48시간 방치한 후 위와 같이 측정할 경우 인

장강도는 열처리 전 수치의 80% 이상, 신장율은 열처리 전 수치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2) 외피

가) 외피의 인장시험은 PVC 시료를 KSC 3004의 16항에 따라 측정시 인

장강도는1.0 kg/㎟ 이상, 신장율은 400% 이상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장속도는 분당 500 ± 20 mm로 한다.

나) 가열 후 인장시험은 PVC 시료를 100℃의 온도에서 48시간 가열한 다

음 실내온도에서 12～48시간 방치한 후 상온시와 같이 측정할 경우 

인장강도와 신장율은 가열 전 수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 내한성 시험은 시료를 -50℃ 에서 KS C 3004의 24항에 따라 측정할 경

우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4) 굴곡성 시험은 완성품으로부터 3m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케이블 외

경의 약 30배의 직경 원통에 180° 굴곡하고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굴곡시

킨다. 이 조작을 2회 반복했을 때 외부 도체에 금이 생기거나 내부도체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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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의 겸용에 관한 기술검토결과 

시달[소방방재청] : 무선통신보조설비와 이동통신 구내중계기의 누설동축케

이블 등 겸용가능 여부 검토결과 겸용가능(단,「무선통신보조설비와 이동

통신 구내중계기 선로의 누설동축케이블 등 겸용을 위한 기술조건」충족

시 한함)하며 건축물 허가동의단계에서부터 허용가능

소방통신주파수 이동통신 주파수

440-450 ㎒

 1)  824 -  849 ㎒

 4) 1770 - 1780 ㎒

 7) 1930 - 1960 ㎒

10) 2150 - 2170 ㎒

2)  869 -  894 ㎒ 

5) 1840 - 1860 ㎒

8) 1960 - 1980 ㎒ 

3) 1750 - 1770 ㎒

6) 1860 - 1870 ㎒

9) 2120 - 2150 ㎒
 

①「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5조(누설동축케이블 등)제1항

제1호에 의해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겸용시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통신에 지장이 없을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한통연400-30(2011.1.21.)

호로 제출된 시험결과서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만일 소방 또는 이동통신 

주파수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주파수를 겸용하고자 할 때는 전파 혼간섭 

측정 등을 통하여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통신 지장여부에 대한 기술검토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겸용을 위한 설치방법은 한통연

400-30(2011.1.21.)호의 겸용 시범국소에서 정부기관(중앙관리소) 및 공동구

축전문기관(사단법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전파 혼간섭 측정시 구축된 

통신선로의 설치방법을 따른다.

③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은「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광대역결합기기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제1호 및 제3

호, 제8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을 준용(전원이 필요한 기기에 한한

다.)

⑤ 기타 분배기, 증폭기 등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

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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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무선통신보조설비-이동통신구내선로 공동구축 및 겸용사용방안”[한국

통신사업자연합회(SKT, KTF, LGU
+
)가 제안한 기술검토 결과를 소방방재청

에 보고한 내용] 요약

① 무선통신시스템별 주파수 대역

소방용 

무선통신기기
SKT Cellular KT, LGU

+
 PCS

KT, SKT 

WCDMA

440 - 450 ㎒
824 - 849 ㎒ 

869 - 894 ㎒

1750 - 1780 ㎒

1840 - 1870 ㎒

1940 - 1980 ㎒

2130 - 2170 ㎒

② 시험구성[시험장소 : 분당 SK케미칼 연구소 빌딩(지하 5층, 지상9층)]

※ 주파수 신호간 혼선현상(IMD : Inter Modulation Distortion) : 고출력의 다중 

주파수 신호를 동일한 전송매체(누설동축선)와 동일한 안테나를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 주파수 신호간의 혼선현상

소방망

(449MHz)

셀룰러(

SKT)
PCS(KT, LGU

+
) WCDMA(KT,SKT) 혼․변조현상

on on on 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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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검토결과 조치

  ㉠ 이동통신 구내선로의 누설동축케이블이「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된 경우 누설동축케이블 겸용사용 허용

  ㉡ 건축물 허가동의시 동 설비와 병합설계허용

  ㉢ 겸용설비구축시 광대역결합기기에 대한 방수조치를 권고 : 광대역복합

기 외함[미국NPSTC(국가공공통신망위원회)의 “외함은 화재진압시 살수되

는 물로부터 보호되도록 방수조치”지침은 국내 생산 광대역기기에도 적

용이 필요하며 국내생산제품은 무전원 방식으로 예비전원 불필요함]

  ㉣ 시․도 및 소방서의 기준적용에 대한 표준화를 위하여「무선통신보조설

비의 화재안전기준 적용지침」 및 관련 기술자료 시달

 2.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

는 공중선에 따른 것으로 할 것 

해설

1. 공중선(空中線) : 선로에서 받은 신호를 직접, 혹은 분배기를 통해 공중으

로 방사하는 기능(안테나)을 하며 옥내안테나(헬리칼), 옥외안테나(GP)로 

구성된다. 지상 안테나는 중계기가 설치되는 건물의 인근에 설치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며, 지상의 통화권역을 넓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상에 

설치할 수도 있다.  외부안테나는 외부에서 무전기 신호를 받아 선로로 전

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4  공중선(Ante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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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축케이블 

가. 특성 : 동축케이블은 누설동축케이블과 무선기기 접속단자함을 연결시켜

주는 Feeder cable로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전송효율이 좋을 것

2) 급전선의 파동 임피던스가 적당할 것

3) 유도 방해를 주거나, 받지 않을 것

4) 가격이 저렴하고, 취급이 용이할 것

나. 필요조건

1) 사용되는 재료는 전기용 연동선, 폴리에틸렌 및 염화비닐로 제 성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2) 각 부품들의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심 도체 : 표준직경 2.9 mm의 전기적 연동선으로 전기저항이 균일

하고 그 단편은 원형이다.

나) 절연체 : 폴리에틸렌으로 중심 도체의 표준두께 3.4mm로 하여 균일

하게 피복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내열 테이프를 감을 수 있다.

다) 외부 도체: 표준직경 0.2mm인 전기용 연동선에 의한 16타 또는 24타

의 1중 편조로 구성하되 편조의 평균 피치는 60 mm 이하로 한다.

라) 외피 : 흑색의 염화 비닐로 사용하여 표준 외경 13.6 mm로 외부 도체 

위에 접속 없이 균일하게 피복되어야 한다. 완제품은 외경은3.6 ± 0.6

mm 이어야 한다.

다. 전기적 특성

1) 중심도체의 도체저항은 2.7Ω/Km 이하이어야 한다.

2) 중심도체와 외부도체간 AC 1000 V의 전압을 1분간 인가시 절연내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감쇄량은 150㎒, 450㎒에서 측정시 각각 80 dB/Km이하, 152 dB/Km 이

하이어야 한다.

4) 특성임피던스는 10㎒에서 측정시 50 ± 5Ω 이어야 한다.

5) 정재파비는 시료의 한쪽 끝에 50Ω의 종단저항을 접속하고  다른 한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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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에서 150㎒ 및 450㎒의 주파수에서 측정시 1.5 이하이어야 한다.

6) 물리적 특성으로 절연용 PE를 KSC 3004의 16항에 따라 시험이 인장강

도는 1KG/㎟ 이상, 신장율은 400% 이상이어야 한다.

7) 열처리후의 시험은 100℃± 2℃ 에서 48시간 가열 후 KSC 3004의 17항

에 따라 시험시 인장강도 및 신장율은 열처리 전 수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해설

1. 누설동축케이블은 일반형 동축케이블과 소방용으로 사용하는 난연성 동축 

케이블로 구분하며 난연성의 경우는 난연성 외피, 동 심선으로 내열성능이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2. 케이블 취급시 주의사항

가. 케이블을 무리하게 구부리면  전기적 특성이 변화하게 되므로 전기적 특

성이 변화되지 않는 허용 곡률반경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케이블을 무리하게 구부리지 않아야 한다.

나. 케이블이 비틀리게 되면 장력이 증가하게 되고 비틀린 그대로 설치 고정

하게 되면 Slot열의 변화로 전기적 특성이 저하되므로 포설 중 케이블이 

비틀리지 않아야 한다.

다. 케이블 설치고정은 지지선(Messenger wire)만을 이용하고 케이블 자체

에는 장력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라. 케이블 시즈(Sheath) 가 손상되면 습기가 침투하여 전기적 특성저하, 금

속부분의 부식 등이 일어나므로 케이블 시즈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의 경우에는 자기융착 고무 Type 및 비닐 Type로 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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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등

의 지지금구로 벽ㆍ천장ㆍ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누설동축의 공사방법 및 사용재료는 누설동축케이블이 설치되는 장소에 따

라서, Tunnel(열차, 지하철, 자동차등)과 지하 및 건물 내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각각에 적당한 공사방법, 포설 금구류, Connector가 사용된다.

1. 누설동축케이블 공사 순서

  누설동축케이블 설계를 기본으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포설금구설치 케이블  포설 각종기기설치 콘넥타  접속 종 

합

시

험

설치위치표시

설치구멍뚫기

설치

 

➡
포설공법선정 

케이블늘리기

케이블 고정

 

➡
설치위치표시

설치구멍뚫기

설치

 

➡
공구류 운반

작업대 설치

접속 작업

  

➡

    이상의 순서는 누설동축케이블 공사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이고, 실제는 

다른 공사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사 가능한 구간부터 작

업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2. 포설금구(鋪設金具)의 설치

가. 표준 간격 및 높이 : [표 1]과 같으나, 누설동축케이블이 적용되는 장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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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포설금구류  설치위치

종 류

  장 소

Suspension clamp Dead-end Bracket

간격 높이 간격 높이

열차 Tunnel(지하철 등) 5m 5m 5m

자동차 Tunnel 4m 3m～5m 상동 3m～5m

 지하가 및 건물 내부 4m 천정내부, 벽면 상동 천정 내부

 

나. 포설금구 설치 및 구멍뚫기 설치

콘크리트 drill로 구멍을 뚫어 drill anchor를 타설하고, 여기에 Bolt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박아 Suspension clamp 및 Dead-end bracket을 설

치한다.

Suspension clamp는 하중을 많이 받지 않으므로 HILTI DX600N을 사

용하여 W10나 사형 Stud를 천정에 박고 여기에 연결 너트를 사용하여 

Suspension clamp를 설치하여도 된다.

다. 케이블 포설

1) 포설공법의 선정

   케이블을 Drum으로부터 늘리는 방법은 크게 다음의 2가지로 분류된

다.

가) Cable drum을 이동시키는 방법 : 트럭 등의 이동체에 Cable drum 을 

고정 설치하고, 이동하면서 케이블을 늘리는 방법으로 열차 및 자동

차 Tunnel등에 적용한다.

나) Cable drum을 고정시키는 방법 : 각종 이동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

소에서 Cable drum을 바닥에 고정 설치하고 케이블 늘리는 방법으로, 

설치 장소에 따라 적당한 공법선정 및 장비 준비가 필요하다.

2) 케이블 늘리기

가) Cable drum 이동법 :  트럭 등의 이동체에 Cable drum을 고정 설치

하고, 이동체를 이동하면서 포설하는 방법으로 작업성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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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able drum 고정법 : Cable drum을 바닥에 고정 설치하고 케이블 늘

리는 방법으로 포설장소에 따라서 다음의 방법이 있다.

(1) Guide pulley를 이용하는 방법 : 벽면 또는 천정의 Bolt를 이용하여 

도르래를 설치하고 견인 Rope를 사용하는 방법

(2) Roller를 이용하는 방법 : 지상 또는 바닥에 Roller를 설치하여 케이

블을 늘리는 방법

(3) 직접 늘리는 방법 : 지하가 또는 건물내부의 천정 등에 포설하는 방법

라. 케이블 취급상의 주의사항

     포설작업에 있어 케이블 취급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1) 케이블을 무리하게 구부리지 않는다.

2) 케이블을 무리하게 구부리면 전기적 특성이 변화하게 되는데, 전기특성

이 변화되지 않는 허용 곡률반경은 [표 2]와 같다.

표 2  허용 곡률반경 (케이블 외경의 15배)

케이블 종류 허용 곡률반경

RFCX 22D, HFAC 22D 250mm

RFCX 12D 150mm

HFAC 12D 125mm

(4) 포설 중 케이블이 비틀리지 않아야 한다.

(5) 케이블이 비틀리게 되면 장력이 증가하게 되고, 그대로 설치 고정하게  되면 

Slot열의 변화로 전기적 특성이 저하된다.

(6) 케이블 자체에 장력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7) 지지선(Messenger wire)만을 이용하고 케이블 자체에 장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8) 케이블 시즈(Sheath)에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9) 케이블 시스가 손상되면 습기가 침투하여 전기적 특성저하, 금속부분  의 부

식 등이 일어난다. 따라서 손상의 경우에는 자기융착 Tape 및 비닐 Tape로 

감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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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

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6.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로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

치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1.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의 설치 장소를 규정한 것으로 금속판 등에 따

라 전파의 복사나 전달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압의 전로라 하면 교류인 경우에는 600 V 초과∼7,000 V 이하를 말하고 

직류인 경우에는 750 V 초과∼7,000 V 이하를 말한다. 그리고 7,000 V를 

초과하면 특고압이라 하는데 이 규정에서는 특고압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 전압을 전송하는 전선로에서는 1.5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이는 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로 인한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선

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한 경우에는 거리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

이다.

 7.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해설

  누설동축케이블로 전송되어 온 전자파는 케이블 끝부분에서 반사되어 교

신을 방해한다. 따라서 송신부로 되돌아오는 전자파의 반사를 방지하기위해 

설치하는 것이 종단저항기로 기기에 장착된 잭 커넥터의 커넥터 끝 접속시, 

기기 내 특성 임피던스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커넥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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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종단저항기(Dummy load)

그림은 종단저항기(Dummy load)로 특성 임피던스는 50Ω을 표준으로 하

나 주파수 대역, 주파수대역 정재파비, 최대 입력값, 접속 콘넥터의 형식

이 정해져야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공중선ㆍ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당해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

로 하여야 한다.

해설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에 접속하는 공중선ㆍ분배기 기타의 장치

에서는 전체의 임피던스가 50Ω으로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제6조(무선기기 접속단자)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을 

받은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

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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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의 

건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우에 다라 지상층에도 무

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토록 상위법이 개정되어 지상 소방활동 대원의 안

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다. 무선기기 접속단자 설치장소를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낙하물로부터 안전한 장소(2차 피해가 없는 곳)에 설

치도록 개선한 사항이다.

2. 누설동축케이블과 동축케이블, 누설동축케이블과 접속하는 종단저항기, 

동축케이블과 공중선ㆍ분배기 기타의 장치에서는 서로 규격이 다를 수 있

다. 이 때 이들을 서로 결합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속기구를 접속단자

라 한다. 접속단자는 주파수대역, 특성 임피던스는 50 ± 5Ω, 절연저항 값, 

접촉저항값, 정재파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6  무선기기 접속단자와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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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문에서 말하는 전파법 제46조는 다음과 같다.

【참고사항】

 □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일부개정 2013. 3. 23]

    전파법 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2010. 7. 23 자로 삭제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는 것으로 개정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

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

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

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

    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

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

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

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

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

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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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는 해당 기자   

 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   

 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    

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    

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

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    

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    

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⑨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   

 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시행일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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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부터 높이 0.8 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단자는 한국산업규격(KS 규격)에서 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고 설치높이

는 일반인이 사용하기가 가장 편리한 높이로 규정한 것이다.

 3.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해설

1. 대형 아파트 단지와 같이 접속단자를 지상에 여러 개소 설치할 경우는 접

속단자간의 거리는 수평거리가 아닌 보행거리로 300 m 이내마다 설치하

여야 한다.

2. 아울러 소방용 단자가 아닌 다른 용도의 단자가 무통설비용 단자 주변에 

있을 경우는 무선단자 접속시 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방용 무

선단자는 이로부터 5m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해설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호함은 외부 충격에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성을 가져야 하며 함부로 열고 닫을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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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는 튼튼하면서도 개폐 장치를 하여 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해설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표기하게 함으로써 위치를 쉽게 찾기 위한 것이

다. 접속단자를 점검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다.

ㅇ 설치장소의 적부

ㅇ 단자의 규격, 설치위치, 설치거리의 적부

ㅇ 단자보호함의 구조, 색상, 표시의 적부

제7조(분배기 등) 분배기ㆍ분파기 및 혼합기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해설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의 설치위치를 규정한 것으로 먼지ㆍ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여야 한다. 

  따라서 점검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다.

  ㅇ 먼지, 습기, 부식 등에 의한 기능의 이상여부

  ㅇ 임피던스의 적부

  ㅇ 설치장소 환경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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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피던스는 50Ω의 것으로 할 것 

해설

  임피던스(impedance)란 기호 Z로 표시하며 단위로는 옴(Ω)을 사용한다. 

AC(교류회로)에서 설명하는 전자요소, 회로, 시스템에 상대되는 표현으로, 교

류 회로에 가해진 교류 전압 V와 그 회로에 흐르는 교류 전류 I와의 비를 

말한다. 임피던스는 두 개의 독립적인 저항요소를 Vector적으로 표현한 것이

다. 이 경우 임피던스 Z를 식으로 나타내면 Z＝V/I＝R＋jX와 같다. 여기서 

실수부 R를 저항, 허수부 X를 리액턴스(Reactance)라 한다. 또 임피던스의 

역수를 어드미턴스(Admittance)라 한다. 

 3.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

치할 것

해설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높이 및 돌출상태 등을 제한한 것으로, 무선통

신보조설비가 설치된 상태에서 이동 및 통행에 제한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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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증폭기 등)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

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해설

1. 증폭기의 개념 : 증폭기란 약한 에너지를 큰 에너지로 만드는 장치를 말하

는 것으로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는 선로간의 거리가 길 때에는 선로증폭

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선로증폭기는 전파신호의 선로손실 및 분배손실을 

보상 증폭하는 기능을 가진다. 대개 주파수 범위는 440∼450MHz이며 중

계방식은 동일 주파수 양방향 증폭방식이나 단일방향 증폭방식을 사용한

다. 전원은 DC 12V～24V를 사용하며 소모전류는 50 mA정도이고 임피던

스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50Ω이다. 

2. 전원 및 배선

가. 교류전압의 경우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전원은 교류 사용전원이나 또는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한하며 비상

용발전기에 의한 전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의 분기는 화재 등의 사고로 일반배선의 전원

이 차단되더라도 소방시설에 공급되는 전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

도로 분기되어 화재 등 유사시에도 소방시설이 일반부하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증폭기 등을 

전용배선으로 구축하도록 하여 유사시 외부의 부하로 인하여 단선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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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

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해설

1. 증폭기에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정상적인 동작유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증폭기 전면에는 동작유무를 알 수 있는 표시등을 설치하고 전압계를 설

치하여야 한다.

2. 증폭기는 점검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상용전원의 적부(適否)

나. 비상전원의 적부

다. 전원까지의 배선 전용여부

라. 전원표시등 및 전압계설치 여부

그림 8  증폭기 전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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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 용량은 무

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해설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 정전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

을 개시한 시간부터 사용을 종료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

식검정을 받거나 형식등록 한 제품으로 설치할 것

해설

  무선이동중계기는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  

  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파법 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등)] 2010. 7. 23 자로 삭제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는 것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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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기존건축물

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무선통신보조설

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무선통신보

조설비의 설치ㆍ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이 조항의 설치·유지기준의 특례는 과거의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기

존 건축물을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그러나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무선통신보조

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

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

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해 설

비의 작동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

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2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2. 3>

부   칙 〈제2012-6호, 2012. 2. 3〉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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